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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발췌

농기계화 촉진법【 】

 제3조(농업기계화 촉진의무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

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   

지방자치법 【 】

 제28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① 

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

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② 

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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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 조제 항 관련( 3 5 )

비용발생 요인

없음

미첨부 근거 규정

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조제 항제 호

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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